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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�고시�제2018-210호

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

「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(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

및 관리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(소규모 위험시설 지정·고시 등)의 규정에 따

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해제 고시합니다.

2018년  11월  15일

사  천  시  장

1.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현황

시설명칭

시도 시군
구

읍면
동 리

지번 지정현황

해제사유 비고
(지정일)구분 명칭 시작

지점
끝나는
지점

사업량
연장
(m)

폭
(m)

세천 봉남세천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　 82-1
봉남동

189-4
1,000 5

위험요인 

정비완료
2016.12.23

2. 소규모 위험시설 관리기관 : 경상남도 사천시청

3.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일  : 2018. 11. 15.

4. 문의처 : 사천시청 재난안전과(☎055-831-33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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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�고시�제� 2018-217호

사천시�도로구간�및� 도로명�부여·변경·폐지�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제18조제1항� 및� 같은법� 시행령� 제21조제1항에� 따라� 도로구간�

및�도로명�부여·변경·폐지�사항을�아래와�같이�고시합니다.

2018.� � 11.� � 15.

사� � 천� � 시� � 장

1.� 고시일� :� 2018.� 11.� 15.

2.� 고시방법� :� 공보,� 시홈페이지

3.� 고시내용� :� 별첨조서�참조

4.� 도로구간�및�도로명�부여·변경�절차

도로구간 및 도로명 
변경 신청

신청을 받은 
날부터
⇒

10일 이내

주민 의견 
수렴 공고

주민의견수렴
한 날부터

⇒
30일 이내

도로명주소위원회 
심의

심의 마친 
날부터

⇒
10일 이내주소사용자의 

5분의1 이상 신청
14일 이상

도로명주소위원회 
개최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민원지적과 공간정보담당(☎831-2820~2)으로 문의하시기 
바랍니다.

붙임  2018년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,폐지 조서 1부.  끝.

공고 및
신청인 통보 공고한

날부터
⇒
30일
이내

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
( 동의 생략 포함 )

⇒
10일 이내

고시 및 신청인 통보

주소사용자의 1/2 이상 변경사항 및․ 변경기준일

. 심의 결과

. 내용 및 절차

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
⇒

10일 이내

공고 및 신청인 통보

주소사용자의 1/2 이하 결과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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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�공고�제2018� -� 1260호

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
「자동차관리법」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

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

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8. 11. 15.

사  천  시  장

1. 공  고  명  칭 :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

2. 공  고  기  간 : 2018. 11. 15. ~ 2018. 11. 30.(15일간)

3. 공  고  대  상

4. 공  고  내  용 

1)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

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

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,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

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

기 바랍니다.

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
명령일자

운행정지 사유
등록번호 차명 소유자

14버9243 아반떼 
(AVANTE) 전*진 2018. 11. 12. 소유자요청(불명자 운행)

41다6997 NEW 그랜저XG 장*원 2018. 11. 12. 소유자요청(불명자 운행)

경남8루1899 포터냉동차 김*식 2018. 11. 12. 소유자요청(불명자 운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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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자동차 사용자*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(벌

칙)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운

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(벌칙)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

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.

* 자동차 사용자 :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

말함.

3)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(055-831-337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